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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최신 법령▐ 

 

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

 

1. 개정 이유 

 

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.  

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, 개인사업주 등이 개명한 

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등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

 

2. 주요 내용 

 

가.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시 작성ㆍ관리해야 하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

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(안 제3조제3항). 

 

나.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주(사람에 한정함), 법인의 대표나 임원,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개

명한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또는 허가관리대장에 기록된 이름의 변경을 신청할 수 

있습니다(안 제3조의2 신설). 

 

3. 다운로드 :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(2019. 11. 12. 시행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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